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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도 육아휴직자처럼 

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

1. 서설

근로자(6개월 이상 근속)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
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

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

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주당 15~35시간을 단축

근무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도 육

아휴직처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

는지 아니면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

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2022.5.4. 법제처의 회시 내용이 있어 이

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관련 법규

□ 근로기준법 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

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

휴가를 주어야 한다. 

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

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

주어야 한다. 

③ ~ ⑤ <생략>
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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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

2.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

휴업한 기간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

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

⑦ <생략>

3.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6항3호에  

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

 1) 법제처 22-0070, 2022.05.04. 회시

“~중략~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을 

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

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육아기 근로시간 

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

때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, 
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

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, 육아휴

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을 하지 

않음에 따라 복직 후에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

일과 가정의 양립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「근

로기준법」 제60조제6항제3호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연차 유급휴가일

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

(2016.11.4. 의안번호 제2003272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

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) 한 반면, 육아기 근로시

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

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



 勞務法人 두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el :（02）2633ー3633　Fax : (02) 2633-4249
- 3 -

 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

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,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

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.”

2) 소결

육아휴직과는 달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볼 수 

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육아기근로시

간단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해당(비례)하는 시간단위로 산

정하게 됩니다.

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“연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 혼재된 

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부여방법”자료 참조 바랍니다. 

첨부 : 연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

및 부여방법. 끝.

제44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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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 두레 


